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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ECD: Updates to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이전가격 지침서 개정본 발표 

OECD는 다국적기업 및 세무당국을 위한 OECD 이전가격 지침

서 2017년 개정본을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OECD 

발표에서와 같이, 이전가격 지침서는 정상가격원칙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며, 이는 소득세 목적상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금번 2017 개정본은 주로 OECD/G20 기반의 “세원잠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로 인한 변

경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내용에 대한 다음 개정사항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BEPS Actions 8-10 (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및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2015

보고서에서 소개된 내용의 상당부분 수정. 해당 수정사항은 

2016년 5월 이전가격지침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BEPS Actions 8-10 및 13에 관한 2015년 보고서의 개정 내

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사업구조재편에 관한 지침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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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개정 

 Chapter IV의 조세면제기준(safe harbours)에 관한 지침 개

정 

 OECD 이전가격 지침서의 나머지 부분 중 상기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일관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 

또한 금번 개정본에는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 결정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C(95)126/FINAL]의 개정본 역시 포함되

어 있습니다. 해당 개정 권고안은 BEPS 관련성 및 BEPS에 대

한 "포괄적인 틀"의 형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Implementation issues associated with CbCR - Reporting 

financial information 

재무정보에 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이슈 

첫 번째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s, 이하 “CbCR”)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다국적 그룹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에 적합한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

고 있습니다. 어떤 재무정보를 CbCR의 표1(OECD 견본 서식 기

준 Table 1. Overview of allocation of income, taxes and business 

activities by tax jurisdiction)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문점은 자료 해석상의 문제, 자료의 

가용성 및 조세위험관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or 개별 재무제표?  

대부분의 다국적 그룹이 직면한 문제는 표1에 제시되어야 하는 

재무정보가 연결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 중 어떤 것을 근거

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단일답변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채택된 접근 방식은 특정하고 일

관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수집하는 내부 시스

템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자회사 수준의 감사 재무정보가 최종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의 연결재무정보와 중요하게 다른 경우(예: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나 사업연도 말이 다른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국적 그룹내의 다른 부문(지역) 간 논쟁이 발생하기

도 하는데, 이는 해당 재무자료가 각 과세당국에 제공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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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때 현지 감사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총매출액 or 순매출액?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는 순금액 기준으로 보고되는 경우(예: 이

자 수익이 순금액 기준으로 보고되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수

익이 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 

보고시 총액기준 또는 순액기준인지에 대하여 OECD 지침에 구

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다국적 그룹들은 총액기준을 

고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액기준으로 보고하게 되면 연결재무

재표의 손익보다 CbCR에 보고되는 매출액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3 부가정보에 관한 사항 

상기에서 논의된 내용과 유사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다국적 

그룹은 표3(OECD 견본 서식 기준 Table 3. Additional 

Information)에서 필요한 잠재적 추가 공개내용과 내재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표1에 제시된 재무정보와 관련하여 표 3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공개 내용은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관계가 있

습니다.  

표1에 공개된 재무 정보는 다국적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개별재

무제표 또는 특정규정을 위한 재무제표, 내부관리용 재무 정보 

등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으나, OECD는 CbCR 작성시 매년 동일

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해야 함을 명확하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표3에서는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간략히 설명하고 출처 변경 시 

변경사유와 그에 따른 결과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것은 CbCR과 제출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의 작은 예일 뿐입니

다. 첫 번째 CbCR을 준비하고 제출 해야 하는 다국적 그룹은 상

황을 주시하며 끝까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Singapore: Draft transfer pricing legislation 

싱가포르: 이전가격 법제화 초안 발의 

특정 이전가격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한 싱가포르 세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발

의되었습니다. 해당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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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조건의 명확한 정의와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하

는 독립된 두 당사자가 비슷한 조건으로 거래 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의 재구성(re-characterization)에 관한 

내용 

 납세자의 적절한 이전가격 동기화 보고서 유지 사항의 성

문화 

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밟고 있는 

사안에 대한 세무 당국의 추가징수 가능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의 개정 

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항소시 적절한 이전가격 

동기화 보고서에 의한 입증 

해당 초안에는 세무당국에 의한 이전가격조정액에 대한 5%의 

가산세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Vietnam: Tax and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echnology 

transfers 

베트남: 기술이전에 따른 조세 및 이전가격의 영향 

조세 및 이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전에 관한 신법안이 베트

남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신규 계약 등록 요구사항 

새로운 기술이전법령(No. 07 / 2017 / QH14)이 2006년의 법안을 

대체하며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017년의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다음 기술이전 계약은 과학기술관할당국에 등록되어야 합

니다.  

 타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기술 

 베트남에서 타국으로 이전되는 기술 

 과학기술과제수행결과에 대한 등록증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

고, 정부의 자본이나 예산이 사용되는 국내 기술 이전 

조세 및 이전가격 관점에서의 영향 

베트남에서의 세무조사시에는 과세당국이 기술이전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기술이전계약등록서류를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7/tnf-vietnam-tax-and-transfer-pricing-implications-of-technology-transfers-new-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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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2006년의 법령은 기술이전계약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과 함께 기술이

전계약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전비용이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더욱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술이전가격은 세

법에 따라 감사 및 시행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 명 이상이 국가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기술 이전 

 지주회사 내의 특수관계자 간 기술 이전 

 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기술 이전 

2017법안에 따라 세무당국은 법인세 목적의 공제비용을 산출하

기 위해 이전기술에 대한 시장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문서화 자료 

및 감사 받은 기술이전 문서화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술수취법인

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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